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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musement-park-related Injuries

Jae Hyuk Lee, M.D., Min Seob Sim, M.D., Hyoung Gon Song, M.D.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Purpose: There are no reports on amusement-park-related injuries in Korea. Thu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raumatic injury patterns that occurring in an amusement park.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an infirmary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08,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to the nearest emergency departments of hospitals for the
purpose of further test and treatment were enrolled. Demographics, injury types and involved parts of the body
were analyzed.

Results: A total of 3,608 patients visited an infirmary for traumatic injury and about two-thirds had  soft tis-
sue injuries. Of those, 191 patients (5.3%) were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of a hospital. Of the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to a hospital, laceration and contusion were the responsible injuries for about
half. Laceration was the most common injury in pediatric patients, and a sprain or a strain was the most com-
mon in adult patients. The most commonly injured parts of the body were the extremities in adult patients.
However, in pediatric patients, injuries of the head, face and neck were similar to injuries of the extremities. 

Conclusion: Soft tissue injury was the most common amusement-park-related injury. Laceration was the
most common reason to transfer a patient to a hospital. There were differences in injury type and injured part of
the body between adult and pediatric patients. (J Korean Soc Traumatol 2009;22: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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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놀이공원의 방문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한 형 놀이공원의 경우 2006년 800만 명을 넘어

섰고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에 의하

면 매년 2억7천만 명 이상이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계하 고 2004년에 5900명 이상이 응급실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고하 다.(1) 국내의 경우

는 연간 5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외상성 손상에 한 정확한 통계자

료는 없는 실정이다.(2)

놀이공원과 관련된 손상의 경우 Braksiek과 Roberts(3)

의 보고에 의하면 연간 9억회 정도의 놀이기구를 탑승한

다고 할 때 놀이공원 기구 탑승과 관련한 손상 중 즉각적

인 평가 및 처치가 필요한 정도의 손상은 124,000 탑승 중

한 명 정도로 발생하고 입원을 요하는 경우는 1500만 탑승

당 1명 이하로 발생하며 1억5천만 탑승 당 1명 정도에서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놀이공원에

서 발생한 손상에 하여는 롤러코스터의 탑승과 관련하

여 경막하 혈종,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의 박리, 지주막하 출

혈 및 뇌실질내 출혈, 경동맥의 혈전으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척수손상 등의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발생한

증례들이 보고되었고,(4-16) 최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의 탑승과 관련하여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환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심각한 손상의 경우는 발생이 드물지만 놀

이기구의 탑승과 관련한 손상은 발생하며 부분 가벼운

손상이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하 다.

(17-18)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외상성 손상과 관련하여 가

장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은 열상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

으로 두부의 손상, 뇌진탕 및 사지의 염좌 등의 빈도 순서

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손상의 기전으로 놀이

기구의 탑승과 관련한 손상의 경우는 15%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 다.(18) 국내의 경우에는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손

상의 경우 심각한 손상이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만 중매체를 통하여 보고되는 것이 부분으로 놀이공

원에서 발생한 손상의 양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고

하는 곳은 없다. 또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손상양상에

한 국내의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1개 형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외상성 손상 환자의

손상양상을 알아보고자 계획하 다.

II. 상 및 방법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기도내에 위치한 1개

형 놀이공원에서 외상성 손상으로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의무실을 방문한 사람들 중 놀이공원에 고용된 직원으로

업무 중 발생한 손상 환자를 제외한 방문객의 기록을 후향

적으로 조사하여 이들 중 응급처치가 필요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환자들을 상으로 인구학적 특징(연령, 성별) 및

외상성 손상부위와 외상성 손상의 종류를 조사하 다.

조사한 놀이공원 의무실은 간호사 2명이 교 로 상주 근

무하며 의무실에 방문한 모든 환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주 증상, 손상 부위, 간략한 발생 기전, 발생 장소 (놀이기

구, 기시설, 동물원, 공연시설, 음식점, 기타로 분류) 등을

의무기록지에 기록하 고,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

송한 경우는 부가적으로 목적지 병원 등을 기록하 다.

외상성 손상은 연부조직 손상과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부위 손상으로 구분하 고 연령기준은 만 18세를 기준으

로 18세 이상은 성인 18세 미만은 소아로 임의로 분류하

다. 손상의 종류는 좌상(contusion), 열상(laceration), 찰과

상(abrasion), 염좌(sprain)/근 긴장(strain), 골절(fracture),

탈구(dislocation)/아탈구(subluxation), 기타 혹은 미확인 손

상으로 구분하 고 손상의 부위는 머리 (두부, 얼굴, 목),

몸통, 사지, 및 기타 혹은 미확인 손상으로 구분하 다. 

자료는 표값의 경우 평균±표준편차 및 절 수치와

백분율로 표시하 고 통계적 방법은 범주형 자료의 그룹

간의 비교는 chi square를 이용하 다. 통계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III. 결 과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7,014,376명의 방문

객이 놀이공원을 방문하 고 이들 중 의무실을 방문한 환

자는 전체 25923명 이었으며 외상성 손상으로 의무실을 방

문한 경우는 총 3608명(전체 의무실 방문환자 중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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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traumatic injury between adults and children

Injury type Adult (age >19yrs) Child (age ≤18yrs) Total
(n=1681) (n=1927) (n=3608)

Musculoskeletal injuries 721 (42.9%) 0349 (18.1%) 1070 (29.7%)
Soft tissue injuries 912 (54.3%) 1506 (78.2%) 2417 (67.0%)
Other injuries 048 (02.9%) 0073 (03.8%) 0121 (03.3%)



이었다. 이들 중 만 18세 이하 소아의 비율은 1927명

(53.4%)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놀이공원을 방문한 사람

중 사망한 예는 없었다. 전체 외상성 손상 환자 중 근골격

계 손상 (골절, 탈구, 염좌 또는 근 긴장) 환자는 1070명

(29.7%) 이었고 연부조직 손상 (찰과상, 자창, 열상 또는

타박상) 및 기타부위 손상 (두부손상, 치아손상, 각막손상,

화상 및 기록불충분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 환자는

각각 2417명(67.0%), 121명(3.4%)이었다.

Table 1은 전체 외상성 손상 환자의 성인과 소아의 손상

종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에서 보듯이 성인의

경우 근골격계 손상과 연부조직 손상의 발생 비율이 비슷

하나 소아의 경우 연부조직 손상이 월등히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무실을 방문한 전체 외상성 손상 환자

중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191명

(5.3%)이었다. 성인은 77명이었고 소아는 114명이었으며

이들의 남녀 비율은 성인은 여성이 많고 소아에서는 남자

의 비율이 높았다(p<0.05). 외상성 손상의 종류는 성인에서

는 염좌/근 긴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소아에

서는 열상이 가장 흔한 응급실 이송원인이었다. 손상부위

에 있어서는 성인에서는 사지의 외상이 가장 흔했고 소아

에서도 사지의 외상이 가장 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성

인에 비하여 상 적으로 두경부 손상의 발생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p<0.05) (Table 2).

IV. 고 찰

본 연구는 1개 형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외상성 손상

의 유형 및 손상부위를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로서 놀이

공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손상의 유형은 타박상, 찰과

상 및 열상 등과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이 가장 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연부조직의 손상은 특히 소아에서 흔히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에서도 열상

및 타박상과 같은 연부조직의 손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lympia 등(18)이 보고한 놀이공원에서

발생된 손상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의 퇴원 진단을 조

사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놀이공원 내 의무실을

방문한 환자 중 외상성 손상의 환자 비율(13.9%)은 비교

적 높지 않았다. Olympia 등(18) 놀이 공원 방문 후 응급

실로 내원한 환자 중 외상성 환자의 비율이 74%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는데, 이러한 원인은 본 연구가 놀이

공원 내에 위치한 의무실의 방문환자를 조사한 것과

Olympia등의 연구가 놀이공원에서 귀가 후 응급실을 방문

환자를 조사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놀이공

원 내 의무실은 공원 내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면서 신체적

이상이 발생하 을 경우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비

외상성 환자의 방문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의무실의 방문 환자 중 외상성 손상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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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injury type and injured part of body between adults and children

Total patients Adult patients Pediatric patients
Variables (N=191) (N=77) (N=114) p-value

N % N % N %

Age (years) 19.1±14.8 32.2±15.4 10.3±4.8

Sex p=0.001
male 106 55.5 28 36.4 78 68.4
female 085 44.5 49 63.6 36 31.6

Injury type p=0.067
contusion 043 22.5 18 23.4 25 21.9
laceration 052 27.2 20 26.0 32 28.1
abrasion 007 03.7 03 03.9 04 03.5
sprain/strain 041 21.5 23 29.9 18 15.8
dislocation/subluxation 006 03.1 00 0 06 05.3
fracture 029 15.2 07 09.1 22 19.3
others/unidentified 013 06.8 06 07.8 07 06.1

Injured part of body p=0.001
head/face/neck 064 33.5 16 20.8 48 42.1
trunk 009 04.7 08 10.4 01 00.9
extremity 088 46.1 39 50.6 49 43.0
unidentified 030 15.7 14 18.2 16 14.0



는 많지 않았지만 놀이공원 방문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

고 있으며 공원 내 시설 및 기구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외상성 손상 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CPSC의 조사에 의하면 1993년 놀이기구 100만 번

의 탑승당 17.5회의 손상이 발생하 는데 1999년에는 23.5

회로 증가되어 놀이공원과 관련된 손상이 증가됨을 보이

고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손상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공원 내 의무실을 방문한 환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가장 흔히 손상을 입는 부위는 성인에서는 사지의 손상이

흔하 고 소아에서는 머리/얼굴/목의 손상이 사지의 손상

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 손상의 패턴에 있어 성인과 소

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아의 경우 성

인보다 머리의 비율이 신체 보다 커서 손상 발생 비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Olympia 등의 연구에서는 소

아에서 두부의 손상이 성인에 비해서는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 지만 전체적으로 소아에서도 사지의 손상 비율이

두부의 손상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8),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의무기록상 손상 부위에 한 세 한 기

록이 없어 손상 부위에 한 분류가 Olympia등이 사용한

분류와 차이를 보인 것에 기인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놀이공원에서 후향적으로 조사한 제한점

으로 손상의 중증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연구기간 동안 치명적 손상이나 사망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실제 놀이공원

에서 발생한 중증 손상의 경우에는 의무실을 거치지 않고

119등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이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놀이공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손상이 경증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2년 한국소비자원

에서 발표한 유원시설 안전실태 조사에 의하면 19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7월28일까지 소비자원에 신고된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예는 총 53건 이었고 이 중 사망 사례가 1건

(3.6%), 5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11건

(39.3%)로 중증 손상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공원 내 의무실에서 손상환

자에 한 처에 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분의 손상의 유형이 연부조직의 손상으로써 이

에 한 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무실에 근무하는 일

차 의료진은 먼저 손상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하여 잘 알

고 이를 바탕으로 손상 환자의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

우 두경부 및 안면부 손상의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두경부 및 안면부 손상 환자에

서 정확한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중증도 분류를 통해 병원

으로의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열상 환자의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아

단순 열상에 한 기본적인 처치 및 봉합술을 할 수 있는

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근골격계 손상에 한 부목고정

술 등에 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손상에 한

체계적인 조사 및 보고가 없는 실정이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중매체를 통해 보고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한국소비자원에서 2002년에 놀이공원에서의 안

전실태 조사를 발표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놀

이공원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놀이시설과 관련된 손상 외에도 놀이 공

원이 많은 수의 일반 중이 모이는 곳으로서 다수의 군

중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손상에 한

처가 필요하며 손상의 유형 및 정도에 한 조사가 없

이는 이에 한 적절한 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국내의 놀이공원 시설이 200여 개가 넘고 이들에

한 각각의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각 놀이공원의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외상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후향적

인 연구로서 전체 손상 발생에 한 발생율 및 후유증에

한 자료가 없다. 이는 추후 전향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부분의 외상

성 손상이 신체검진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

단을 위한 진단적 검사 등의 결과에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실제 손상의 유형에 한 일부 오류가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기간 동안 중매체에 보고될 정

도로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일부 진단 분류에 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셋째, 손상의 발생기전에 한 자료

가 없고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손상의 발생이 놀이시설의

이용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손상의 발생기전을

알아야 추후 손상의 예방과 시설 및 기구의 설계 및 배치

등에 있어 안전권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 자

료를 확보할 수 없어 추후 전향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보

완이 필요하다. 넷째, 손상의 정도에 한 자료가 없어 심

각한 손상의 발생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다섯째, 비 외

상성 손상에 한 자료가 없어 비외상성 손상의 발생 정

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여섯째로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

치한 1개 형 놀이공원에서 발생된 손상의 양상을 분석

한 것으로 놀이 공원 자체 및 주위 환경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발생양상이 결정될 수 있어 전체 놀이 공원에서

발생하는 외상성 손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후향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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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추후 체

계적인 손상 발생에 한 조사의 기본자료 및 안전 비에

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놀이공원내 의무실을 방문한 외상성 손상 환자들에서

가장 흔한 손상의 유형은 연부조직의 손상이었으며 열상

및 타박상이 가장 흔한 병원이송의 원인이었으며 성인과

소아에서 손상의 유형 및 발생 부위에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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